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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안의 명칭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57) 요 약

본 고안은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케이스는 사각 모양의 기판과, 상기 기판의 측면에서 연

장되는 측면판 및 상기 측면판의 측면에서 연장되는 앞면판으로 이루어지는 외장케이스; 및 이동 통신 단말기를

감싸는 형상이고, 상기 외장케이스의 상기 기판과 스냅단추에 의하여 탈부착되는 내장케이스로 구성되고, 상기

내장케이스에는 상기 단말기의 카메라의 렌즈가 위치한 부위에 투시공이 형성되고, 상기 투시공은 상기 내장케이

스가 상기 외장케이스에서 회동할 때, 상기 외장케이스의 기판에서 노출되게 위치하며, 상기 기판에는 길이방향

으로 일정부분이 함몰된 절편홈이 형성되고, 상기 앞면판에는 상부로 돌출되게 형성된 걸림띠가 형성되는 구성이

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 상기 내장케이스와 외장케이스로 구성되어 수첩 형상을 이루게 되고, 상기 내장케이

스는 상기 스냅단추에 의하여 탈부착 될 뿐만 아니라 회동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장케이스를 회동하여 노출되는

투시공에 의하여 카메라 촬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외장케이스에 형성된 걸림띠와 절편홈에 의하여 각도

조절이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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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사각 모양의 기판(50)과, 상기 기판(50)의 측면에서 연장되는 측면판(60) 및 상기 측면판(60)의 측면에서 연장

되는 앞면판(70)으로 이루어지는 외장케이스(30); 및 이동 통신 단말기(100)를 감싸는 형상이고, 상기 외장케이

스(30)의 상기 기판(50)과 스냅단추(40)에 의하여 탈부착 되는 내장케이스(20)로 구성되고,

상기 내장케이스(20)에는 상기 단말기(100)의 카메라의 렌즈(150)가 위치한 부위에 투시공(25)이 형성되고, 상

기 투시공(25)은 상기 내장케이스(20)가 상기 외장케이스(30)에서 회동할 때, 상기 외장케이스(30)의 기판(50)

에서 노출되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50)에는 길이방향으로 일정부분이 함몰된 절편홈(55)이 추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앞면판(70)에는 상부로 돌출되게 형성된 걸림띠(75)가 추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띠(75)는 상기 앞면판(70)의 길이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띠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앞면판(70)에는 카드를 수납하는 카드꽂이(110)와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연필꽂이(12

0)가 추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휴대 단말기를 보호하는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외장케이스와 내장케이스의 이중구[0001]

조로 되어 있고, 상기 내장케이스는 상기 외장케이스에서 회동이 가능하고, 특히 휴대단말기를 용이하게 거치할

수도 있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 단말기는 휴대가 가능하면서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 정보를 입·출력하는 기능 및 데이터를[0002]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하나 이상 갖춘 휴대용 기기이다.

그리고 휴대 단말기는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의 재[0003]

생, 게임, 방송의 수신 등의 복잡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기기(Multimedia player) 형

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멀티 미디어 기기에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면에서 새로운 다양한[0004]

시도들이 적용되고 있다. 일 예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능을 검색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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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기 술

또한, 휴대 단말기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개인 휴대품으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0005]

다.

현재 휴대 단말기는 단말기의 디자인을 미려하게 함과 아울러 대형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터치 스크린을 구비한[0006]

단말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휴대 단말기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이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는 데, 사용자는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터치 스크린을 터치하여 정보를 입력한다.

이와 같이 대형의 터치 스크린을 구비한 휴대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스가 제시되고 있다.[0007]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케이스에 착안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수첩형상을 이루고, 카메라의 작동이 용이[0008]

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휴대단말기를 용이하게 거치할 수도 있는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러한 상기 목적은 본 고안에 의해 달성되며, 본 고안의 일면에 따라,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는, 사각 모양의[0009]

기판과, 상기 기판의 측면에서 연장되는 측면판 및 상기 측면판의 측면에서 연장되는 앞면판으로 이루어지는 외

장케이스; 및 이동 통신 단말기를 감싸는 형상이고, 상기 외장케이스의 상기 기판과 스냅단추에 의하여 탈부착

되는 내장케이스로 구성되고, 상기 내장케이스에는 상기 단말기의 카메라의 렌즈가 위치한 부위에 투시공이 형

성되고, 상기 투시공은 상기 내장케이스가 상기 외장케이스에서 회동할 때, 상기 외장케이스의 기판에서 노출되

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0010]

본 고안에 있어서, 상기 기판에는 길이방향으로 일정부분이 함몰된 절편홈이 추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0011]

다.

또한, 상기 앞면판에는 상부로 돌출되게 형성된 걸림띠가 추가로 형성되고, 상기 걸림띠는 상기 앞면판의 길이[0012]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띠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앞면판에는 카드를 수납하는 카드꽂이와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연필꽂이가 추가로 형성되는 것을[0013]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의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상기 내장케이스와 외장케이스로 구성되어 수첩 형상을 이루게 되고, 상기[0014]

내장케이스는 상기 스냅단추에 의하여 탈부착 될 뿐만 아니라 회동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장케이스를 회동하여

노출되는 투시공에 의하여 카메라 촬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외장케이스에 형성된 걸림띠와 절편홈에

의하여 각도 조절이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의 사시도.[0015]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케이스가 펼쳐진 상태의 사시도.

도 3은 내장케이스, 외장케이스 및 단말기가 분리된 상태의 사시도.

도 4는 외장케이스의 사시도.

도 5는 내장케이스의 사시도.

도 6a 내지 6c는 내장케이스가 회동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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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단말기의 거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술하며, 도면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부분에는 동[0016]

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의 사시도이고, 도 2와 도 3은 케이스가 펼쳐진 상태의[0017]

사시도와 분리된 상태의 사시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면부호 10으로 도시한 본 고안에 따른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는, 내장케이스(20)와[0018]

외장케이스(30)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외장케이스(30)는 절첩되어서 수첩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기판(50), 측면판(60)[0019]

및 앞면판(70)으로 이루어진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판(50)은 사각형 판재 형상이고, 상기 앞면판(70)은 상기 기판(50)과 동일크[0020]

기로 형성되며, 상기 측면판(60)은 상기 기판(50)의 일측면과 상기 앞면판(70)의 일측면을 서로 연결하는 판이

다. 그리고 상기 기판(50), 상기 측면판(60) 및 상기 앞면판(70)은 서로 연결되어 일체를 이루고, 절첩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첩 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기판(50)의 내면에는 절편홈(55)이 형성되는데, 상기 절편홈(55)은 상기 기판(50)의 길이방향으로[0021]

일정부분이 함몰되어 형성된다. 상기 절편홈(55)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00)를 거치할 때, 상기 기

판(50)이 절곡되도록 하는 홈이다.

또한, 상기 앞면판(70)의 내면에는 복수의 걸림띠(75)가 형성되는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림띠[0022]

(75)는 상기 앞면판(70)에서 길이방향으로 돌출되어서 단턱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상기 걸림띠(75)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00)를 거치하여 영상을 시청할 때, 상기 단말기(100)가 상기 앞면판(70)에서 미

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걸림턱 기능을 하게 된다.

도 5에는 상기 내장케이스(2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내장케이스(20)는 이동 통신 단말기(100)를 감싸는 형상[0023]

이고, 상기 외장케이스(30)의 상기 기판(50)과 스냅단추(40)에 의하여 탈부착 된다.

그리고 상기 내장케이스(20)에는 투시공(25)이 형성되는데, 상기 투시공(25)은 상기 단말기(100)의 카메라 랜즈[0024]

(150)가 위치한 부위에 형성된다. 상기 내장케이스(20)는 상기 외장케이스(30)와 스냅단추(40)에 의하여 연결되

므로, 도 6a와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내장케이스(20)는 상기 외장케이스(30)에서 회동할 수 있게 되고,

또 6b와 같이 회동된 상태에서는 상기 투시공(25)은 상기 외장케이스(30)의 기판(50)에서 노출되게 되므로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출되는 투시공(25)에 의하여 카메라의 렌즈(150)도 노출되어서 용이하게 촬영이 이루

어지게 된다.

본 고안에 의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100)는 단말기(100)가 상기 내장케이스(20)에 안착된 상태에서 도 7에 도[0025]

시된 바와 같이 거치하여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복수로 형성된 상기 걸림띠(75)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거치된 상기 단말기(100)의 경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는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실시예는 상기 앞면판(70)에[0026]

카드를 수납하는 카드꽂이(110)와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연필꽂이(120)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고안에  따른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0027]

것으로서,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하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

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케이스, 20: 내장케이스,[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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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투시공, 30: 외장케이스,

40: 스냅단추, 50: 기판,

55: 절편홈, 60: 측면판,

70: 앞면판, 75: 걸림띠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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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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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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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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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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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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